
방사 동 원소등 허가사용자의 방사 안 관리자 인력기준

( 68조 3 1항 1  )

구 분

1. 생산 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(「 료 법」 6조에 

따른 료  조업 허가를  자가 사

생장  생산 허가를 는 경우에는 사

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 취

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 사 

1명 이상)

2. 매

가. 사 동 원소를 매하는 경우 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나. 사 생장 를 매하는 경우 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3. 사용

가.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사 동 원소취 자특 면허 소지자 1명 

이상  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

자, 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나.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

  1)  사 동 원소

   가) 에 장 지 않  것  

연간 사용량 1.85 라베크  이상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   나) 에 장 지 않  것  

연간 사용량 1.85 라베크  미만

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   다) 에 장  것  연간 사

용량 3.7 라베크  이상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   라) 에 장  것  연간 사

용량 3.7 라베크  미만

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 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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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) 지 아니한 사 동 원소

   가) 연간 사용량 1.85 가베크  이

상

사 동 원소취 자특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   나) 연간 사용량 1.85 가베크  미

만

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동 원소취 자특 면허 소지자, 사 취

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 사 

1명 이상

  3) 사 생장

   가) 1 가 자볼트 이상 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   나)  사용 압 350킬 볼트 이상

 용량이 350킬 볼트 5 리

암페어 1  이상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   다)  사용 압 350킬 볼트 미만

 용량이 250킬 볼트 5 리

암페어 2  이상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1명 이상

   라) 가)부  다) 지  규 에 해당

지 않는 경우

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4. 이동사용

가. 사 투과검사  목  이동사

용하는 경우

사 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

리 사 2명 이상

나. 사 투과검사 목  이동사용 

하는 작업장  경우

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다. 가목 또는 나목 이외  경우 사 동 원소취 자일 면허 소지자, 사

취 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사 리

사 1명 이상


